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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omestic private sector against the direction of the competent explores 

Agency was set, in order to achieve these objectives in the current interim private investigation companies 

have more than 50% are concentr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of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and 

local police in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game closely related with the police officers and 57 

patients have recently developed a program utilizing Nvivo8 was analyzed. Studies in the future to be 

introduced at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setting direction competent authorities and private police 

agencies were needed to be set. security and Other Protective Services and the police to be the 

association 32(65.3 %), the police and the cooperation 14(28.5%), police work, and the similarity 3(7.1%), 

respectively. private agencies to be entrusted to the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24(64.8 %), 

privatization, 8(21.6 %), lack of police force five(13.5%) were categorized. A comprehensive study of the 

competent authority when the domestic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to be in Police security and Other 

Protective Services and the relevance of the existing private sector is because the size was, on the other 

hand, private sector agencies to be entrus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a professional private 

professional organizations to the conclusion that because of the size and efficiency are der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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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국내의 민간조사의 주무관청의 설정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현재 잠정적으로 민간조사업체 50%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의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에서 

민간조사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경찰관 57명을 대상으로 최근에 개발된 Nvivo 8 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앞으로 민간조사업이 도입되면 주무관청은 경찰청과 민간전문기관으로 설정되어야 한

다고 하였다. 이중 경찰청이 되어야 하는 것은 경비업과의 연관성 32(65.3%), 경찰과 협력성 14(28.5%), 경찰업

무와 유사성 3(7.1%)로 나타났으며, 민간전문기관에 위탁되어야 하는 것은 전문성과 효율성 24(64.8%), 민영화 

8(21.6%), 경찰인력부족 5(13.5%) 으로 범주화되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국내 민간조사업의 주무관청을 

경찰청이 되어야 하는 것은 기존의 민간경비업과의 연관성이 크기 때문인 것이고, 한편 민간전문기관을 주무관청

으로 하여야하는 것은 민간전문기관이 전문성과 효율성이 크기 때문인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민간조사, 제도도입, 주무관청, 경찰청, 민간전문기관

Ⅰ. 서론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입법화되지는 않았지만,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민간경비의 주요영역으로서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민간

조사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되어 경찰이 개입하기 어려운 곳에서 수익자부담의 원칙하에 피의

뢰인의 재산과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1].

국내의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0조에서는 탐정, 정보원 등 민간조사원을 의미

하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특정인의 소재파악 및 사생활 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은 금지하

고 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유사민간조사업체들이 공공연하게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1996년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으로 가입 후 외국의 민간조사업체들이

국내에 들어온 바 있으며[2], 우리나라에서 민간조사는 입법화되지는 않았지만 1999년부터 민

간조사제도의 입법화를 추진해오고 있고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민간경비의 주요영역으

로서 일반화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되어 의뢰인의 재산과

권리의 침해를 방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3].

현재 국내의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는 그 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속

출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또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러한 피해규모가 알려

진 바 있으며, 이러한 국민피해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행, 도청 그리고 청부살인 등이며 사례비

로 최대 수억 원을 받고 있다. 또 의뢰인에게 허위정보를 알려주거나 환불을 요구하면 불법행위

인 것을 빌미로 삼아 공갈과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4].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업의 관리감독을 담당하게 되는 주무관청 선정에 있어 경찰공

무원을 대상으로 민간조사업의 수요와 주무관청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는 바를 탐색적으로 살펴

보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Set the Direc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27

1. 민간조사의 의의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는 민간영역에서 민간인이 주체가 되어 범죄 및 사고 등의 각

종 정보를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의는 학자들마

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Jung(2008)은 개인이나 업체가 사적인 신분으로 타인으로부터 의뢰 받은 사건을 조사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다[5]. 한편 Jang & Song(2008)은 민간조사업은 조사주체는 민간인이고 조사

대상은 다른 민간인의 사람이며 조사동기는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조사방법

으로는 면접, 미행, 잠복 등으로 실지조사를 하여 조사결과는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6].

또한 Kim(2011)은 민간조사는 광의적 의미에서 민간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사적 또는 사회적

조사 및 정보수집 행위로써 의뢰 또는 의뢰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며, 협의적 의미에서는

민간이 주체가 되어 타인의 의뢰와 수수료를 받고 그 사람의 권리 보호 및 회복에 필요한 조사

나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업무로서 개별법에서 특히 금지한 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7].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민간조사는 공권력의 한계에 따른 공백을 민간영역에서 계약에

의해 보수를 받고 의뢰인과 관계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의뢰인에

게 제공하는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민간조사업체의 현황

1) 국내의 민간조사업체

국내에 민간조사와 관련된 업체의 관리가 제도권 외의 불법행위로 분류되어 정확한 통계자료

는 확인할 수 없으나 흥신소, 심부름센터, 민간경비업체 등에서까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2].

Jung(2008)에 의하면 국내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파란닷컴, 렛츠114를 통해 확인한 국내 심부

름센터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흥신소를 포함한 심부름센터는 전국에 2,650개

정도로 추정되며 지역별로는 서울에 550여개, 경기도에 580여개 정도가 영업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별로 수십 개에서 수백 개씩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5].

이렇게 많은 민간조사업체의 불법행위가 난립하는 것은 범죄와 사건사고로 많은 시민과 기업

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나 범죄의 특수한 성격, 범죄의 전문화와 다양화 및 수사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수사기관이 모든 사건을 제때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8].

2) 외국 민간조사업체

Jo(2012)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민간조사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핀커튼(Pinkerton)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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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초 경영상의 문제로 우리나라에서 철수하였고 2003년 스웨덴 시큐리티업체인 시큐리타스

(Securitas)로 합병되었다. 또한 크롤(Kroll)은 서울시 광화문 소재에 2005-2009년까지 지사를

내고 영업을 하였으나 이 역시 경영상의 문제로 현재는 철수한 상태이다. 앞서 설명된 민간조사

업체 중 현존하는 외국계 민간조사업체는 힐앤어소시에이츠(H&A)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으며, 이 업체는 2004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서울시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외국계 다국적 리스크 컨설팅업체는 국내에서 큰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 민간조

사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합법적인 민간조사 시장이 구축된다면 외국계 리스크 컨설팅업체가

국내 민간조사시장을 선점하여 함께 향후 우리민간조사시장의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경쟁력 강화차원에서도 국내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전 국내 민간조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술연구와 시장조사와 같은 대책 마련은 절실하다고 하겠다[2].

3. 민간조사업 법안

현재 국내 경비업체의 불법적 민간조사업무과 외국의 민간조사업체의 불법행위 그리고 흥신

소와 같은 심부름센타에의한 국민의 피해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시점에 있다. 또한 지금

국민의 치안의식은 날로 높아져 스스로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겠다는 의식은 차즘 높아지고

있으며[9], 1999년부터 민간조사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다음

<표 1>은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민간조사관련 법안들이다.

<Table 1> National Assembly Private Investigation on Proposed Legislation

단 계 업 무 범 위 주무관청

1999년 한나라당

하순봉의원안

1. 범죄 조사 및 위법, 부당행위의 조사

2.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확인

3. 화재·사고·손실·명예훼손의 원인과 그 책임의 조사

4. 사람의 사망·상해 및 물건의 손상에 대한 원인과 책임의 소재

5. 법정 등에서 사용될 증거의 확보

6. 개인에 관한 정보 중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사

경찰청장

2005년 한나라당

이상배의원안

1. 범죄 및 위법행위와 관련된 조사

2.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확인

3. 화재·사고·손실·명예훼손의 원인과 책임의 조사

4. 사람의 사망·상해 및 물건의 손상에 대한 원인과 책임의 조사

5. 소재가 불명한 친족의 소재파악 등과 관련된 조사

6. 법원 등에서 사용될 증거의 확보

7. 개인에 관한 정보중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사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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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ational Assembly Private Investigation on Proposed Legislation(Continue)

단 계 업 무 범 위 주무관청

2006년 열린우리당

최재천의원안

1. 사이버 범죄, 보험범죄, 지적 재산권 침해, 기업회계 부정 등 각종 

범죄 및 위법행위의 조사

2. 사람의 사망·상해, 화재, 교통사고, 물건의 멸실·훼손 등 각종 

사고의 원인 및 책임의 조사

3. 분실·도난·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확인

4. 행방불명자, 상속인, 소유불명재산의 소유자, 국내의 도피사범 등 

특정인에 대한 소재탐지

5. 법원 등에서 사용될 증거자료의 확보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사

법무부

장관

2008년 한나라당

이인기의원안

1. 미아∙가출인∙실종자에 대한 가족의 의뢰에 의한 소재파악

2. 소재가 불명확한 물건의 소재파악

3. 의뢰인의 피해 확인 및 그 원인에관한 사실 조사를 수행하는 업무

경찰청장

2009년 한나라당

강성천의원안

1. 미아∙가출인∙실종자∙소개 불명인 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재파악과 

관련된 조사

2. 도난∙분실∙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과 관련된 조사

3.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변호사로부터 의뢰받은 

자료의 수집

법무부

장관

2013년

새누리당

윤재옥의원안

1. 가족의 의뢰에 의하여 실종아동ㆍ가출인ㆍ실종자에 대한 

소재파악과 관련된 조사

2. 도난, 분실, 소재가 불명한 물건의 소재확인과 관련된 조사

3. 의뢰인의 피해 확인 및 그 원인에 관한 사실 조사 

경찰청장

2013년

새누리당

송영근의원안

1. 미아, 가출인, 실종자, 소재 불명인 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재 파악과 

관련된 조사

2. 도난, 분실, 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과 관련된 조사 

3. 의뢰인의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

4.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변호사로부터 의뢰받은 

자료의 수집

법무부장관

※ Source: [9] 재구성.

4. 선행연구

민간조사를 주제로한 연구의 선행연구를 범주화해 보면 ⑴업무범위 ⑵관리감독 기관 ⑶교육

훈련 방향에 관한 것이였다. 다음 <Table 2>에서는 지금까지 민간조사 교육과 관련된 선행연

구를 정리한 것이다.



30  Korean Review of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10(3) Mar. 2014

<Table 2> Previous Studies Related to Private Investigation

범주 연구자 주요내용

업무

범위

김상균(2007)

미국, 일본 등 외국 민간조사원의 업무내용의 범위와 업무범위 설정에 

따른 법률과의 관계 검토하는데 중점 두어 우리나라의 민간조사제도 

모델에 대한 논의[10].

안영규(2010)
민간조사업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서는 업무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11]. 

이주락·최종윤

(2012)

민간조사원 조사권의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12].

최종윤·이주락·황세웅(20

12)

우리나라의 입법안과 외국 사례의 비교·분석 및 전문가와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민간조사제도의 합리적인 업무범위를 제안[13].

관리

감독 

전대양(2006)

국회 발의 안을 분석하고 감독기관은 경찰청장이 하되 민간조사원의 

관리문제는 업계의 자율을 강조하기 위해 민간조사협회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8]. 

김원중(2007)

국가치안을 경찰 뿐 아니라 민간조사는 국가 수사력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국가 수사기관과 민간조사제도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의 

관리감독 하에 제도가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14].

정일석·박준석·오세광(20

08)

민간조사업의 관리 감독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립하여 

경찰청 소속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15].

정일석·박지영

(2009)

민간조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기관으로 외국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업의 관리감독기관으로 경찰청 산하 독립적 기구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16].

교육

훈련

이상원·박윤규

(2007)

민간조사원 교육이 현재의 민간경비원의 신임교육과 보수교육과 같이 

현장인력 교육을 중심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17].

장석헌·송병호

(2008)

민간조사원 교육훈련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교수진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6].

유재두(2007)

민간조사원의 자격 조건에 대하여 논의 민간조사원의 교육으로는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전공자들에게도 일정한 

시험과목의 면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18].

조성구·이주락

(2011)

대학에 민간조사학과 개설의 필요성과 전망에 대하여 알아보고 

민간조사학과 졸업생의 취업현황에 대하여 분석하고 논의과정을 통하여 

민간조사학과 개설을 주장[1].

이주락·조성구

(2011)

경찰관들에게 민간조사의 필요성 증대 원인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들이 퇴직 후 민간조사원으로 재취업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탐색[19].

※ Source: [4].

Ⅲ. 연구방법

1. 연구질문(Research Questions)

이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심부름센터를 법적 테두리 안으로 포함시키고자 하였을 때 그

주무관청을 설정에 대하여 가늠해보기 위하여 심부름센터를 단속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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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무관청 설정의 방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근거

한 연구질문(Research Questions)은 다음과 같다.

연구질문: 민간조사업체의 주무관청 방향은 어떠한가?

2. 연구대상

질적 연구의 표집방법으로는 ① 내부자적 관점의 포착(내부자의 시각을 기술하고 이해), ②

특정 사례연구(연구자의 관심을 두고 있는 특정한 사례나 사건현상 연구), ③ 목적표집(의도적

으로 선택하여 연구대상으로 삼음), ④ 현장작업(직접 현장에 들어가 참여자들과의 상호작용하

며 자료 수집), ⑤ 장기간 관찰(연구현장 속에서 연구자들과 오랫동안 생활하거나 대화)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2]. 이 연구에서는 목적 표집방법을 선택 하였다. 목적 표집은 연구자가

관심을 둔 특별한 사례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연구대상으로 삼는 표집 것이다[2].

이 연구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공무원을 표집기준으로 정하였

는데, 이는 정일석(2008)의 연구에서 민간조사업체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전국에

2,650개 정도로 추정되는데 지역별로는 서울에 550여개, 경기도에 580여개 정도가 존재하여 수

도권에 1,130여개로 수도권 지역에만 5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5].

최초 이 연구에서 민간조사업체의 종사자와 경찰공무원 그리고 법무부 공무원을 연구 대상으

로 선정하려 하였으나 민간조사원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고, 연구기간의 한정으로 인하여 경

찰공무원 총 57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그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3>

과 같이 구성되었다.

<Table 3> Status of the Study Participants

구분
미아찾기

특별반

여성

청소년계

생활

질서계

교통사고

조사계
수사 경찰관

인원 13 11 12 10 11

연령 31-55 33-44 30-48 38-39 30-53

경력 5-17 5-14 5-12 5-13 5-19

학력
학사-

학사

학사-

석사

고졸-

학사

학사-

학사

고졸-

학사

계급
경장-

경감

경장-

경위

경장-

경감

경사-

경감

경장-

경감

남/여 12/1 6/5 9/3 10/0 11/0

이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약 40세 이었으며, 평균 근무경력은 10년 정도로 어

느 정도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급은 경장부터 경감까지로 실무자

선이였으며, 학력은 평균 학사이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의 성별은 남성이 48

명(84.2%)로 여성이 9명(15.7%)에 비해 높게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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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질적 연구에서 연구 설계방법에 대한 합의된 구조는 없다. 그 만큼 질적 연구는 일정한 형태

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연구자들은 절차에 대하여 논의하며 드러나는 이슈들을 지적함으로써

질적 연구자가 질적 연구 수행방법에 대한 감각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20]. 이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의 설계방법 중 근거이론의 방법으로 심층면담 기법 중 반구조화된 심층면담(Semi

in-depth interview)을 실시하고, 근거이론에 기반을 두고 호주에서 개발된 QSR NVivo 8 프로

그램으로 분석하였다.

Ⅳ. 분석결과 및 논의

앞에서 설명한 과정을 통해 확보한 자료로부터 주무관청 설정의 개념 6개가 도출되었다. 다음

<Table 4>는 이런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항목들을 분류한 최종 결과물이다.

<Table 4> This Factor by the Challenges of the Security Agencies Can Often Coded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코딩수 빈도(%)

주무관청

방향

경찰청 3 49 56.9%

민간전문기관 3 37 43.0%

1. 경찰청

다음 <Table 5>은 민간조사의 주무관청이 경찰청이 되어야 한다고 코딩된 노드의 빈도를 표

로 나타낸 것이다.

<Table 5> Police Designated

민간조사업체의 주무관청으로 경찰청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경비업과의 연관성 32(65.3%),

경찰과 협력성 14(28.5%), 경찰업무와 유사성 3(7.1%)로 범주화되었다. 다음은 민간조사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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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으로 경찰청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경비업과의 연관성에 관한 것이고 아래 제시된

하위노드는 연구 참여자의 전체 의견중 잘 표현된 하위노드이다.

• 경비업법처럼 경찰청이 주무관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재 경찰에서 경비업체를 관

리감독하고 있는데 민간조사업도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으나 경비업의 범주에

포함되며 이러한 상호연관성을 따져 볼 때 경찰청이 주무관청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

다(C-78).

• 저는 민간조사업도 경비업의 한 분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 경찰청이 주무관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유사업으로서 통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M-32).

민간조사의 주무관청으로 경찰청으로 설정되어야 하는 의견 중 민간경비업과 연관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민간조사업은 민간경비업과 높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민간조사업의 주무관청을 경찰청으로하여 민간경비업과 주무관청을 같게 하는 것이 효

율적이라고 하였다. 다음은 경찰과의 협력성에 관한 것이다.

• 치안수요가 증가함에도 경찰력이 적절히 대응치 못하여 민간의 참여와 조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치안능력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공경찰활동의 주무부서인 경찰청에서 사적경

찰활동의 민간조사업무를 감독하는 주무관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협력도 잘되고

요(H-99).

• 일단 경찰은 국민과의 접촉이 용이하고 음성적으로 민간조사로 인한 범죄의 폐해를 근절

할 수 있죠 그리고 전문적 정보, 수사, 조사요원에 의한 주체로 관리감독이 용이하겠죠(J-16).

민간조사업이 경찰과 높은 협력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경찰업무가 정보, 수사, 민

생치안과 같은 업무의 주체이기 때문에 민간조사업의 주무관청이 경찰청으로 설정되어야 민간

조사와의 협력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다음은 민간조사업의 경찰업무와 유사성에 관한

것이다.

• 경찰청이 주무관청이 되어야 해요. 민간조사업무 자체가 전문적인 것으로 경찰업무와 유사

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상세하게 단속지도하게 위해서는 경찰청이 주무관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X-22).

민간조사업이 경찰업무와의 유사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민간조사업

무가 경찰업무와 일정부분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민간조사의 주무관청이 경찰청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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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전문기관

다음 <Table 6>은 민간조사의 주무관청이 전문기관에 위탁이 되어야 한다고 코딩된 노드의

빈도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Table 6> Private Professional Oganizations

민간조사업체의 주무관청으로 전문기관에 위탁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전문성과 효율성

24(64.8%), 민영화 8(21.6%), 경찰인력부족 5(13.5%) 로 범주화되었다. 다음은 민간조사업체의

주무관청으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에 관한 것이고 아

래 제시된 하위노드는 연구 참여자의 전체 의견중 대표적인 하위노드이다.

• 전문가 그룹에서 구체적이고 효율성을 토대로 하여 주무관청을 정하여야 한다고 봐요 그

예로 경찰이 운전면허 관련하여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이양하였듯이 민간조사업체의 관리 감독

관청의 설립과 부처의 협의를 통해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찾아서 새로운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E-4).

민간조사가 도입될 시 민간조사업체의 주무관청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면 전문성과 효율

성이 증가될 수 있는 예로 운전면허증 발급이 대표적인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

은 민영화 정책에 관한 것이다.

•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모두 민영화 되어야 해요. 지금도 기획재정부에서 세금부과는 국가

행위지만 체납징수행위는 일반 행위로 보고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민간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 징수법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듯이 민간조사업의 관리감독은 각 업무 마다 아웃소

싱 하여 전문기관에서 감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V-50).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따라 민간조사의 주무관청 또한 민간에 위임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그

예로 기획재정부의 체납징수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은 경찰인력의 부족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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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조사업체의 관리감독은 업무를 세분화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감독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요. 민간조사업이 앞으로 계속 발전하고 전문적으로 세분화되기 때문에 인력부

족으로 허덕이는 경찰이 감당하기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봐요(S-94).

경찰인력의 부족은 민간조사업이 앞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업무가 세분화되고 규모가 커지는

데 부족한 경찰인력으로는 방대해진 민간조사업체를 관리 감독할 수 없어 새로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Ⅴ. 결론 및 제언

민간조사는 국민의 치안의식 증대와 다양한 치안서비스의 수요확대에 따른 국가 치안서비스

의 한계로 민간조사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법정증언 및 증거, 미아·가출인·실종자 파

악, 경제범죄 그리고 경찰의 미제사건 등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9개의 법안이 입법화 시

도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민간조사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유사 민간조사업체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난립으로 인해 더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앞으로 민간조사업체의 주무관청이 될 수 있는 경찰청의 소속공무원을 대상으

로 하여 민간조사업의 주무관청 설정의 방향에 대하여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은 선행연구와 이 연구의 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미래의 민간조사업의 주무관청에 설정에

관하여 몇 가지 논의 점을 시사하고 있다.

Jeon(2006)은 앞으로 민간조사업의 입법화가 이루어진다면 주무관청 설정에 관하여 국회 발

의된 법안을 분석하여 감독기관은 경찰청장이 하되 민간조사원의 관리문제는 업계의 자율을 강

조하기 위해 민간조사협회와 같은 민간에서 맡아야 한다고 하였다[8].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민

간조사업체의 주무관청은 경찰청과 민간전문기관 둘 중 하나가 맡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 중 경찰청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경비업과의 연관성 32(65.3%), 경찰과 협력성

14(28.5%), 경찰업무와 유사성 3(7.1%)로 범주화 되었으며, 반면 민간전문기관에 위탁되어야 한

다는 의견은 전문성과 효율성 24(64.8%), 민영화 8(21.6%), 경찰인력부족 5(13.5%) 로 범주화

되었다.

이 연구 결과에서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민간조사의 주무관청으로 경찰청과 민간협회로 하자

는 의견 외에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지금까지 경찰청과 법무부 이외에

새로운 논의 점을 시사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민간보안시장의 현황과 조속한 입법화를 근거로 볼때 18대 국회 이인기

의원(안)과 19대 국회 윤재옥 의원(안)과 같이 민간조사업을 경비업의 하나로 보는 시각이 지배

적이다. 또한 현재 국내 민간경비업체에서 음성적으로 민간조사업을 하나의 영역으로 나누어

영업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심부름센터의 청부살인과 의뢰인대한 협박과 금품갈취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

어 그 심각성이 도를 넘고 있다. 이것은 이제 국내에서 음성적으로 불법행위를 일삼는 민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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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렇듯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였음에도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으로 수입영역의

축소를 우려하는 이익단체와 주무관청 설정에 대한 정부기관 사이의 대립으로 인해 번번이 무

산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민간조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 약 15년 세월동안 국회에서 수차례 입법발의가

되었고, 최근 학자들의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한 끊임없는 주장은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민간

조사업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공감대가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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